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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및 1970년대에는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총 교통사고 건 수 및 사망

자수도 증가하 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차량의

증가와 반대로 전체 교통사고 건 수 및 사망자수

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94년에 비하

여 2003년에 우리나라 전체 차량보유대수가 두

배증가하 으나교통사고건수및사망자수는감

소되었다(경찰청, 2005). 이러한교통사고의감소

는 우리나라 도로환경측면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확대설치등의개선노력을반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5명으로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그 수치가 가장 높다(경찰청,

2004). 이러한 국제사회 통계는 아직까지도 우

리나라 도로 및 교통환경에서 개선여지가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안전문제를 인식하고 차량

의 정지선 준수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4년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실시하 으며,

집중단속기간 동안 정지선 준수율이 80%이상으

로 향상되었다(손해보험협회, 2005). 그러나 집

중단속기간 종료와 함께 정지선 준수율은 과거

의 수준으로 회귀되어 단속의 장기적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2005)는 전국 23

개 시·도 94개 신호교차로에서 분석한 결과 단

속기간의 종료와 함께 정지선 준수율이 86.3%

에서 78.4%로 7.9% 하락한 것으로 보고하 다

(그림 1 참조).

차량의 정지선 위반은 차량이 횡단보도로 침

입하여 보행자의 횡단 통행권을 방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횡단보도 지역에서 차량 정지선 준

수율 향상은 보행자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차량

정 광 복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개선기획실 교통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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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자 횡단을 위한 차량신호기
설치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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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교통안전측면

에서 사고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정광복 외3명, 2005). 그러나 이

는 정지선 준수율과 교통사고와의 관계가 객관

적인 자료로 증명되지 않아 통상적인 가설로 인

식된다.

신호기를 교차로 전방으로 이식하여 운전자의

정지선 위반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제

기되고 있다. 운전자가 정지선 준수의무를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모하는 교통시설개선

노력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환경개선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

는 기초연구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교통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정지선에서부터 신호기위치까지의

거리와 차량의 정지선 준수율간의 관계를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높은 정지선 준수율을

유도하는 적정 신호기 설치위치(정지선으로부터

의 거리)를 도출하고 제시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 국가는 자국의

도로교통법으로 신호기를 포함하는 교통안전시

설물의 설치 및 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및 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 설치 및

운 방법을 검토하여 아래의 세부단락에 제시하

다. 또한 신호기 위치 이식과 관련된 국내 사

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1. 국내 신호기 설치위치 기준

경찰청(2006)은 국내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

기준을‘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은

과거의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이 개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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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현황

[그림 1]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 단속 전·후

(a) 종로2가 교차로(2005.1.11) (b) 세종로사거리(2004.6.1)



현장 교통신호기 설치, 운 , 관리와 관련된 실

무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은 현장에서 관

측되는 도로 및 교통여건 상황 하에서 차량 운전

자는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을 신호기 설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한다. 정지선에서 신호기까지의 최소 허용

거리로 10m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2]

와 같이 정지선에 정지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신

호등면을 확인하는 최대 수직 안각이 30°임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접근로 중앙에서 차량의 직진 진행방향

을 기준으로 좌우측 각각 20°(좌우측 양방향 합

40°) 범위 내에 신호등면이 설치되어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횡면으로 2개의 신호등면이 나란

히 설치되는 경우, 이들 간의 간격은 최소한

2.4m 이상의 유격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

호등면은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될 수 있

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별도의 신호등면 또는

경보형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을‘교통

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은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경우로는 (1)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경

우, (2) 운전자의 차량운행관련 판단수행에 신호

기 설치위치가 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 (3) 많은

대형차량으로 지속적인 신호등 시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추가 설치되는 신호등면은 교차로 또는 정지

선 인근에 설치되어야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신

호등면 (대향 방향) 후방에 배면신호등을 설치할

수도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신호등이 40m 이상

에 설치된 경우, 교차로 건너기전 접근로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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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호기 인지를 위한 운전자 최소 안각



의 정지선 위치에 신호등 추가 설치를 규정한다

(그림 3 참조).

2. 국외 신호기 설치위치 기준

미국, 독일, 국, 호주에서 규정하는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검토하여 아래의 세부단락

에 요약 제시하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2)의 연구보고서를 무게 있게 참조하 다.

(1) 미 국

미국의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MUTCD)는 직진신호등의 경우 신호

기가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2~45m 거리에 설

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FHWA, 2003). 신호등

면의 설치위치는 우리나라의 규정과 동일하게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20°(좌

우측 양방향 합 40°) 범위 내에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호기가 정지선으로부터

45m 이상 떨어져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 추

가 신호등을 측면에 설치함을 규정한다.

(2) 독 일

독일은신호기설치및관리기준을Guidelines

for Traffic Signals (RTRA, 2003)을 통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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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신호기 설치위치

[그림 3] 국내 신호기 설치위치



정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내용과는 달리

정지선으로부터 6m이내의 거리에 신호기가 설치

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좌회전 및 우회전 신호등

의 설치와 관련된‘회전지시’신호등의 유무에 따

라 신호기 설치규정을 [그림 5]와 같이 구분하여

규정한다.

좌회전 및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편

도 2차로 일방통행의 경우, 도로 양측 중앙지주

식 신호기에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을 통합

설치하여 운 한다. 편도 2차로 양방통행의 경우

우측 측주식 신호기에 차량신호등, 차량보조신호

등,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좌측

측주식 신호기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을 설치하여

운 할것을규정하고있다(그림 5(a) 참조).

좌회전 및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경우는

중앙분리대의 유무를 기준으로 신호기 설치방법

을규정하고있다. 회전지시가있으며중앙분리대

가 설치된 경우, 중앙분리대 측 중앙지주식 신호

기에 좌회전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

고, 노변 중앙지주식 신호기에 직진 신호등, 보행

자신호등을 설치함을 규정한다. 중앙분리대가 없

는 경우, 도로 좌측에 설치된 측주식 신호기에 좌

회전신호등, 직진신호등, 차량보조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 우측에 좌회전 전용신호

등을설치함을규정하고있다(그림5(b)참조).

(3) 호 주

호주는 신호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그림 6]이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신호등을 규정하고 있다

(NAASRA, 1988). 이중 주신호등은 일반적으로

접근로의 차로 수가 2차로 이상으로 넓고, 별도

의 회전신호기가 설치될 만큼 중앙분리대 공간이

넓게확보된지점에서만설치할것을규정한다.

내민식 신호기는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고가

인 관계로 설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

로 규정한다. 그러나 (1) 직립식(Post Mounted)

신호기가 적절한 정지시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

우 및 (2) 넓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커브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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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독일 신호기 설치위치

(a) 회전지시가 있는 경우 (b) 회전지시가 없는 경우



위치한 신호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날 경우

내민식 신호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인접 신호등과의 거리가 150m 이하일 때는

내민식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호주는 신호기의 설치방법으로 신호기의 측면

위치 및 수직위치로 상세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 회전구간에서의 신호기 지주는 회전구간 도

로 연석으로부터 측면으로 0.6~1.0m 범위에 설

치되어야 한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중앙주

식지주는 중앙분리대 중심에 위치되어야 한다.

중앙분리대가 넓을 경우, 중앙주식지주는 곡선

부로부터 2m이상 이격 설치가 불가하다.

(4) 국

국은 운전자 진행방향의 신호등을 최소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최소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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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의 신호등 설치위치

[그림 6] 호주의 신호등 설치위치

① 주신호등

② 제 2 신호등

③ 제 3 신호등

④ 이중 주신호등

⑤ 내민식 주신호등

②
② ③

④ ⑤ ①

⑥ ⑦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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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신호기(주신호기, 제2신호기)를 설치할 것

을 규정한다. 이중(dual) 주신호기는 가까운 주

신호등의 시인성이 제한될 경우 및 속도가 높은

접근로 상에서 설치 및 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다. 양방통행 도로에서는 항상 교통섬 중앙에 신

호기를 설치하며, 차도의 우측에 설치하지 않는

다(그림 7 참조).

3. 국내 신호등 위치 조정 사례

서울특별시, 전주시, 안산시 소재 일부 신호교

차로에서 신호기 위치를 신호교차로 전방으로

이식 설치하 다. 이러한 신호기의 전방 이식은

그 용도가 각 지역별로 상이하다.

전주시는 2001년도‘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통합지주의 시범설치가 병행되어 전주

시 소재 48개 신호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위

치를 교차로 진입 이전 위치로 변경·설치하

다. 전주시는 사업수행 이후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하 으며, 부수적인 배면신호등 제거 향

으로 신호기 유지관리비용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교통사고 잦

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1)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조명강화, (2) 교차로 가각정리,

(3) 노면표시개선, (4) 안전시설물 보강설치 등의

향이 복합된 것으로 신호기 전방설치에 따른

독립적인 효과라고 판단될 수 없다.

안산시는 정지선 준수율 증진을 통한 사고감

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신호기 전방설치 방안

을 고려하 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설치사업을 1개 교차로에 수행하

다. 운전자는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호

등의 인지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는 환경에 놓

이게 되어 차량 정지선 준수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와 더불어 타 접근로의 신호등 등기상황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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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접근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

(a) 안산시 설치사례 (b) 예각교차로 설치사례(묵동삼거리)



인지되지 않아 운전자의 예측출발 억제가 있을

것이란 효과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이 수행되었

다. 시범운 이후 정지선 준수율이 30%에서

85%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되나 보행교통량

이 많은 1개 교차로에서 도출된 결과로 신호기전

방설치의 일반적 효과로 인식하기엔 무리가 있

다(그림 8(a) 참조).

서울특별시는 접근로가 교차되는 각이 특이

한 예각교차로(묵동3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

가 타 접근로 신호등을 혼동하는 경우를 억제하

기 위하여 신호기를 교차로 전방에 설치하 다

(김균조 외3명, 2005). 이는 교차로 접근차량

간의 신호기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호기위

치를 조정한 것으로 해당 지점에서의 정지선 준

수율 변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8(b)

참조).

1. 연구수행

상이한 거리(정지선에서부터 신호기 설치지점

까지의 거리)에 신호기가 설치된 서울특별시 소

재 6개 신호교차로 및 단로부 횡단보도를 현장

조사 대상지점으로 선정한 후, 해당지점에서 차

량 정지선 준수율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신호기 설치위

치와 정지선 준수율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수립하 다. [그림 9]

는 본 연구의 연구수행 과정을 도식화한 흐름도

이다.

2. 현장자료 수집

서울시내 6개 신호교차로 및 단로부 횡단보도

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6개 지점

은 장승배기길(4차로), 관악로(8차로), 남부순환

로(8차로), 새문안길(8차로) 4개의 도로에 위치

한다. [그림 10]은 선정된 조사지점에서 설치되

어 있는 신호기 설치위치를 제시한다. 이들 6개

지점이 반 하는 신호기 설치위치는 10m, 13m,

15m, 20m, 25m, 30m, 45m, 70m로 총 8개

로 구분된다.  

2005년 5월과 6월에 2차에 걸쳐 현장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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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그림 9] 연구수행 흐름도

연구계획 수립

정책제언

문헌고찰

- 국내외 신호기 설치기준
- 국내 신호기 위치조정 사례

분석 및 검토

- 상관분석
- Muptil Comparisons

현장조사

- 신호등 위치에 따른 차량 통
행패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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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 다. 1차 자료 수집을 5월에 수행하 으

며,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는 2차 자료 수집을 6

월에 수행하 다. 기상상태가 좋으며 특별한 이

벤트가 없는 평일 1일을 선택하여 각 지점을 비

디오 촬 하 다.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을 제외한 총 6시간동안 지점별 비디오 동 상

촬 을 수행하 다. 촬 된 상을 실내에서 재

생하며 자료를 추출(data reduction)하 으며,

이때 추출되는 차량관련 자료는 두 개의 군(비

업용, 업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현

장 동 상으로 부터 합리적인 자료추출을 위하

여 [그림 11]의 상황을 설정하 으며, 해당 상황

을 반 하며 정지선 준수율 자료를 추출(수집)

하 다.

[그림 11(a)]은 선두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

으나 정지선을 많이 넘지 않아 후미차량 운전자

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지선 후방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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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현장조사지점 상세도

(a) 주동산교회앞 (b) 아이리스백화점앞 (c) 장승배기역

(d) 관악초등교앞 (e) 중앙하이츠빌앞 (f) 새문안교회앞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후미차량은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하 다. [그림 11(b)]는

선두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 으며 그 후미차량

도 같이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로 후미차량 운전

자가 자신의 의지로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후미차량은 자료수집 대상에 정지

선 위반차량으로 포함하 다. [그림 11(c)]는 선

두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 으나 후미차량은 운

전자 의지로 정지선을 준수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후미차량은 자료수집 대상에 정지선 준수

차량으로 포함하 다.

앞서 설명된 방법을 통해 현장조사지점 6곳에

서 총 36시간 (6시간×6지점) 상자료를 수집

하 고, 이들로부터 총 2,891 대의 정지선 준수

여부 대상 차량을 추출하 다. 이들 차량은 녹색

시간에서 적색시간으로 신호가 전환되는 상황에

만 관측될 수 있는 차량으로 총 1,070번 주기에

걸쳐 관측되었다.

1. 현장조사자료 특성분석

현장조사대상 6개 지점에서 수집된 전체 자료

로 부터 정지선 준수율은 평균 57.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은 현장자료에서 추출된 분석

자료를 제시한다.

특성분석 결과 일반차량의 정지선 준수율은

67.1%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용차량 정지선

준수율은 49.8% 로 일반차량의 준수율보다

17.3% 높다. [그림 12]는 이러한 정지선 준수율

과 신호기 위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적

으로 나타내는 산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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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지선준수율 조사방법

(a) 상황 1 (b) 상황 2 (c) 상황 3

Ⅳ. 신호기위치와 신호준수율간의 통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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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장수집자료 특성분석 결과

거리

(m)

관측대수

(대)

관측주기

(주기)

정지선준수율(%)

비 업용 업용 전체

10 474 229 76.5 63.5 68.1

13 234 185 80.3 55.5 62.0

15 581 150 69.6 51.9 60.2

20 243 119 73.2 72.7 72.8

25 235 58 64.1 38.3 52.3

30 189 53 63.6 44.3 55.6

45 492 124 53.0 29.2 40.4

70 443 152 56.6 43.3 48.3

전체 2,891 1,070 67.1 49.8 57.5

[그림 12] 신호기위치와 정지선 준수율 산점도



2. 상관분석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신호기의 위치(정지선

에서 신호기까지의 거리)와 차량의 정지선 준수

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 다. 통계분석방법으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방법을 분석하 다.

Pearson 상관계수는식 (1)로산출된다. Pear

-son 상관계수 식 (1)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의

이변량 정규분포 가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

된 충분한 표본 수(관측대수)로 만족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상관분석 결과 신호기 위치와 정지선 준수율

간의 상관계수는 -0.725로 나타나 신호기 위치

가 가까울수록(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줄어들

수록) 정지선 준수율이 높아지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유의수준(P-

value)은 0.021로 분석되어 상관관계가 유의함

을 알 수 있다.

3. 듄칸의 비모수 통계법

신호기 위치와 정지선 준수율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역방향)가 있다는 통계적 결론을 상관분

석을 통하여 도출하 다. 그러나 정지선으로부

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신호기의 적정 설치위치

로 규명하여야 하는지는 상관관계분석방법을 통

하여 판단할 수 없다.

신호기의 설치위치에 따른 정지선 준수율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하여 Duncan 비모수 통계분

석을 신뢰수준 0.95에서 수행하 다.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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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j= Σ(xi-x°)(yi-y°)
r=

Σ(xi-x°)2Σ(yi-y°)2
n

i=1

n

i=1

n

i=1

···· (1)

<표 2> 듄칸의 비모수 통계

정지선
위 치

관측대수
α= 0.05

1 2 3 4 5 6

45m

70m

25m

30m

15m

13m

10m

20m

492대

443대

235대

189대

581대

234대

474대

243대

.4045

.4831

.5234

.5556

.5234

.5556

.6024

.5556

.6024

.6197

.6024

.6197

.6814 .6814

.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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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표본들이 추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모집단을 분류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

다. 분석결과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2,891개

자료는 6개의 상이한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것

으로 통계 분석되었다 (표 2 참조). 각 추정 모집

단 내 포함된 다수의 표본들 간에는 정지선 준수

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음을 의미한다. (1) 제

1그룹은 45m 지점, (2) 제2그룹은 70m, 25m,

30m 지점, (3) 제3그룹은 25m, 30m, 15m 지

점, (4) 제4그룹은 30m, 15m, 13m 지점, (5) 제

5그룹은 15m, 13m, 10m 지점, (6) 제6그룹은

10m, 20m지점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정지선으로부터 10~20m 거리에 신

호기가 설치된 지점에서의 정지선 준수율은

45~70m 거리에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에서의

준수율과 통계적으로 매우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표 2 참조).

Duncan 통계분석 결과를 [그림 12]의 산점도

와 비교한 결과 정지선으로부터 신호기가

10~20m 에 위치한 경우 정지선 준수율은 모두

0.6 이상이나, 신호기가 45~70m인 경우는 정

지선 준수율이 모두 0.5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를 통하여 제시된 산점도와

Duncan 통계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신호기를 정지선으로부터

10~40m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신호기는 교차로 건너

편에 설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호기의 위치

가 정지선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에 따른 여러 상

황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현재 소통

및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의 예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도 신호등 등화상황 인지가 가능하여 발생하는

정지선 상습위반 및 횡단보도 침범정지가 있다.

특히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정지는 도로를 횡단

하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

우에 따라 타방향 차량의 움직임에 방해를 주어

원활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신호기의 위치가 조정되는 사업이 수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다양한 교차로

형태 및 운 상황이 고려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또 소통 및 안전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외부요인들을 사업에 복합적으로 반 하

기 때문에 신호기 위치 전방설치의 향을 독립

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재 신호교차로

(단로부 횡단도로 포함)에서 신호기위치에 따른

정지선 준수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들의 관계를

통계분석 하 다. 분석결과 신호기 위치와 정지

선 준수율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역방향)하는 것

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통계분석 되었으

며, 신호기가 10~2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

점에서의 차량의 정지선 준수율은 신호기가

40m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정지선

준수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선 준수율 향상 목적을 위

한 신호기를 정지선으로부터 10~20m 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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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한다.

정지선 준수율의 향상으로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에서의 보행횡단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 교통

안전 문제에 긍정적인 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신호기를 40m이상 지점에 설치할 경우 현

행 규정상 교차로 건너기전 정지선 위치에 추가

의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호기를

정지선으로부터 10m~20m 구간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신호등(또는 배면등)의 설치 및 유

비보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적 편익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선 준수율에 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신호기 설치위치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 다. 그러나 정지선 준수율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향을 받는다. 차량교통

량, 보행자통행량 등이 그러한 요인들의 한 예이

다. 이러한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고 신

호기 설치위치의 독립적인 향을 분석하 다.

향후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

면서 정지선 준수율과 사고와의 관계를 통계적

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5

2.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2006 

3. 경찰청, 도로교통안전백서, 2004 

4. 김균조 외 3명,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예각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위치 연구(대한교통학회 제49회

추계학술대회), 2005

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간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에 관한 연구, 2002 

6. 손해보험협회, 2005년 정지선 준수율 실태 조사,

2005

7. 정광복 외 3명, 신호기위치와 정지선 준수율과의

상관관계분석에 관한 연구(대한교통학회 제49회

추계학술대회), 2005

8.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2003 

9. National Association of Australian State

Road Authorities, Guide to Traffic

Engineering Practice, 1988 

10. Road and Transportation Research

Association, Cologne/Germany, Guidelines

for Traffic Signals RiLSA, 2003 

「도로교통」제103호 2006. 봄 51

안전한 보행자 횡단을 위한 차량신호기 설치위치 변경


